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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때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 붙여 반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대금 전부에 대하

여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7월 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받게 돼 불합리

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의 등 사업자단체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권고

했지만, 이들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공정위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국토

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이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에게 

개정 표준공금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ㆍ 건설경제신문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때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 붙여 반환해야(2015. 7. 1.)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7011124130340007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7011124130340007

